
주민등록번호

근무기간

이름
관계

(배우자,모친,자녀
등)

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여부
소득요건(100만원

이하)
장애인 여부

-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

-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

-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

-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

-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 예 □ / 아니오 □

①무주택 여부 : 예 □ / 아니오 □

①무주택 여부 : 예 □ / 아니오 □

①2주택이상보유 : 예 □ / 아니오 □

①무주택 여부 : 예 □ / 아니오 □ ③ 국민주택규모  예 □ / 아니오 □

※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도 다운받아서 제출 바랍니다. 
※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사항, 수정할 사항은 2025.5월에 추가(정정)하여 본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.

-근로자 성명

 □ 월세세액공제 ②종합소득금액 7천이하  예 □ / 아니오 □

-

   세대주(   )  /  세대원(   )
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는 반드시 체크

부녀자 공제 표시 : 예 □ / 아니오 □

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(    )

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(     )

한부모가정 표시 : 예 □ / 아니오 □

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

예 □ / 아니오 □          

 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
(전세자금대출 등)

②국민주택규모  예 □ / 아니오 □

 □ 주택마련저축 (주택청약저축) ②총급여 7천이하  예 □ / 아니오 □

 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(주택담보대출)

② 기준시가(취득시)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(소득요건)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자는 총급여(비과세 제외) 500만원 이하 가능)

*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

필수4

필수3

☞ 기준시가 확인 방법 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:447/)

회사명

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

세대주 여부

2024년 중 근무한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?

※ 있는 경우 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
필수1

주택자금공제 등 (해당하는 항목에만  □에 체크후, 해당하는 항목만 ①~③에 □ 체크 )

해당되는
경우

필수2

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대상 확인사항
(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작성해주세요/제출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
(나이요건) 만 20세이하 (2004.1.1 이후 출생자), 만 60세 이상(1964.12.31 이전 출생자)

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문답지

※ 다음 항목에 해당여부를 체크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